
공고 제 호

공     고

난민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 「 」

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출국 등의 사유로 송달이 
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공고 기간 ❍

공고 내용 난민불인정결정❍

결정 근거 난민법 제 조제 항「 」❍

결정 사유 ❍ 신청인의 주장은 난민법 제 조제 호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「 」

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음

송달 대상자 및 내용❍

1
Y******* 

M***** F****
광주광역
시 북구

2022.09.01. TC-BG-22-000015 난민불인정

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난민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공고 종료 다음 날「 」❍

부터 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 조에 「 」

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 이내에 또는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일 
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법 제 조제 항에 따라「 」

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

또한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 이내에 또❍

는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년 이내에 행정소송법 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「 」

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

담당공무원 김다은 ☎ 

2024.11.14.
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·

Chief of Gwangju Immigration Office


